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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호2009-73

고 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86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법 제 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 88

가하고, 같은법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86 91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 450-4447)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26 .

군 산 시 장

사업시행지 군산시 내흥동 번지외 필1. : 97-1 47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2. ,

사업시행자3.

가 사업시행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736-1

나 사업시행자 성명 한솔제지 주식회사 선우영석.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4. : 2009. 8. ~ 2009. 12. 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붙임조서 참조5.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6. :

관계도서 게재실음 생략7. :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철도 신군산역
내흥동
번지외407-1

179,840
번지외97-1
필47

47,705.04

소 계 47,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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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단 위 :㎡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대 장 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 구 동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권리

내용

1 군산시 - 내흥동 97-1 임 2,763 2,763.00 철도청

2 97-7 임 286 184.92 국토해양부

3 111-1 임 893 886.65 철도청

4 111-2 임 391 355.59 철도청

5 111-3 임 105 13.21 국토해양부

6 114-1 임 390 130.76 철도청

7 439 전 884 842.55 철도청

8 439-2 과 1,537 1,537.00 철도청

9 446 과 8,142 8,114.20 철도청

10 497-3 전 463 463.00 철도청

11 498 답 1,246 1,246.00 철도청

12 499 전 820 820.00 철도청

13 499-1 전 542 542.00 철도청

14 500 대 803 803.00 철도청

15 501 대 478 423.70 철도청

16 502-1 답 883 883.00 철도청

17 502-2 도 430 378.64 농림수산식품부

18 502-3 답 126 126.00 철도청

19 502-4 답 902 793.32 철도청

20 502-5 도 13 11.97 국토해양부

21 502-6 전 216 216.00 철도청

22 502-7 도 53 45.32 국토해양부

23 502-8 도 9 9.00 철도청

24 502-9 도 124 124.00 철도청

25 502-10 도 345 340.33 국토해양부

26 502-11 도 253 44.28 국토해양부

27 502-12 도 103 44.94 국토해양부

28 503-1 답 535 531.03 철도청

29 503-2 도 3 3.00 농림수산식품부

30 503-3 도 424 375.75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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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대 장 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 구 동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권리

내용

31 군산시 - 내흥동 504-1 도 69 69.00 철도청

32 504-3 도 152 152.00 철도청

33 504-4 답 2,295 1,887.22 철도청

34 505-1 답 3,826 2,748.66 철도청

35 505-7 답 4,725 4,528.59 철도청

36 506-2 답 3,266 2,933.28 철도청

37 506-3 답 3,091 2,652.74 철도청

38 507-31 답 3,942 3,205.74 철도청

39 892-1 도 743 515.65 농림수산식품부

40 443-4 답 329 329.00 기획재정부

41 443-5 답 1,375 1,375.00 철도청

42 443-6 답 1,478 1,478.00 철도청

43 497-1 대 221 221.00 철도청

44 497-4 전 17 17.00 철도청

45 497-5 전 493 493.00 철도청

46 497-6 대 571 571.00 철도청

47 497-7 대 278 278.00 철도청

48 497-8 대 198 198.00 철도청

51,231 46,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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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호2009-74

고 시

군산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국토의 계( )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국토30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25 5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

군 산 시 장

군산종합운동장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1.

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조서. ( )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군산종합

운 동 장

종 합

운동장

사정동 131

일원
188,700 - 188,700 ‘86.5.23

변경 1
군산종합

운 동 장

종 합

운동장

사정동 131

일원
188,700 - 188,700

조성계획

변 경

나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시설

구분

시설

번호

세 부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8,700 188,700 18,501.61 120
18,621.

61

31,538.4

7
120

31,658.

47

운

동

시

설

소계 65,142 68,433
18,269.3

5
120

18,389.3

5
31,248.11 120

31,368.

11

주경기장 29,070 29,070 5,354.84 5,354.84 6,471.74
6,471.

74

야구장 22,215 22,215 7,209.16 7,209.16 13,176.14 1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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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도서 실음생략 끝2. : . .

14

실내체육관 6,272 6,272 4,469.13 4,469.13 10,367.51
10,367.

51

테니스장 6,185 증1,938( ) 8,123 43.56 증( )120 163.56 43.56 증( )120 163.56

게이트볼장 1,400 1,400 1,192.66 1,192.66 1,189.16
1,189.

16

신규 야외농구장 증367( ) 367

신규 족구장 증986( ) 986

편

익

시

설

소계 254 254 232.26 232.26 290.36 290.36

화장실(1) 100 100 94.6 94.6 152.7 152.7

화장실(2) 100 100 88.26 88.26 88.26 88.26

체력단련장

경비실 54 54 49.4 49.4 49.4 49.4

녹

지

소계 57,859 55,554

파고라(1) 53 53

파고라(2) 50 50

파고라(3) 50 50

파고라(4) 70 70

모정 16 16

가족놀이

공간
4,332 4,332

가족놀이

공간
1,200 1,200

휴식공원 30,695 30,695

녹지 21,393 감2,305( ) 19,088

도

로

소계 41,736 41,736

진입로 13,600 13,600

2,683 2,683

3,333 3,333

782 782

10,885 10,885

6,834 6,834

3,619 3,619

주

차

장

소계 18,537 17,551

주차장 3,293 3,293

주차장 1,086 1,086

주차장 6,543 감986( ) 5,557

주차장 2,535 2,535

주차장 5,080 5,080

광

장

소계 5,172 5,172

야외공연장 1,185 1,185

광장 3,987 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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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1484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공고

군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32 2009

도 옥외광고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8. 18.

군 산 시 장

교육실시장소 및 대상1. ․

교 육 명 교 육 실 시 교 육 장 소 교 육 대 상

신규교육

2009. 10.

금9( )

(10:00 17:00～

)
여 성 회 관

년 신규2009

광고업등록자

보수교육

2009. 10.

금9( )

(14:00 17:00～

)

년 이전2009

광고업등록자

교육주관 한국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2. : ( 063-445-3482)☎

교육내용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해설 및 광고물 제작기법 교육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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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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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m

m

➢

➢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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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1520

년 월 일2009 8 31

군 산 시 장

군산시시민참여예산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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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참여예산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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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참여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E-mail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전화

직 업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행정경제복지분과위원회 ( )

건설교통분과위원회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 , .※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

위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군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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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 - )

E-mail

직 업

경 력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전화

추 천 자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명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명․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행정경제복지분과위원회 ( )

건설교통분과위원회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 , .※ ○

직인

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단체장( )○○ ○○․ ․

군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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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장

귀하를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

제 조에 따라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연구회7 ( )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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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참여시민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서 명

분과 위원장( ) 부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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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제 호 시 보 월327 2009. 8. 31( )

- 2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목적1 ( )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참여

예산 운영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 "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조 목적1 ( ) ------ 군산시 시민참여「

예산 운영조례」 ----------------

----------------------------

------.

제 조 운영계획2 ( ) ①시장은 매년초에 시민

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 조 운영계획2 ( ) ①군산시장 이하 시장( “ ”

이라 한다)---------------------

----------------------------.

제 조 공고3 ( )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8 3

의한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생략1. ~ 2. ( )

제 조 공고3 (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 ” )」 -------

-------------------------.

현행과 같음1. ~ 2. ( )

제 조 선정기준5 ( )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①

준은 다음과 같다.

생략1. ~ 2. ( )

기타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3.

여부 등

생략( )②

제 조 선정기준5 ( ) ----------------①

-------------.

현행과 같음1. ~ 2. ( )

3.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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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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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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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 를 군산시농어촌“ ” “

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로 한다”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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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관리조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 조 융자대상사업3 ( )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에1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생략1. ~ 11. ( )

신설< >

신설< >

기타 생산소득사업 등12.

제 조 융자대상사업3 ( ) -------------

---- 각호의 어느 하나에 --------

--------

현행과 같음1. ~ 11. (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12. 「 ․

한 조례 에 의한 대상사업」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사업13.

현행 제 호와 같음14. ( 12 )

제 조 융자대상4 ( ) ①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가구1

이하 가구 라 한다 로서 관내에 년( ) 2

이상 거주한 세대를 선정함을 원칙으

로 한다.

생략1. ~ 3. ( )

생략( )②

제 조 융자대상4 ( )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가구 이하 가구 라 한다 로서 관내에( “ ” )

서 년 이상 거주한 세대와 군산시2 「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세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1. ~ 3. ( )

현행과 같음( )②

제 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6 ( )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천만원이하로 하되1 2

년 거치 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3 .

생략( )②

제 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6 ( )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

으로 한다.

천만원 이하 년 거치 년 균1. 2 : 1 7

분 상환

천만원 초과 천만원 이하 년2. 2 5 : 1

거치 년 균분 상환7

천만원 초과 억원 이하 년3. 5 1 : 1

거치 년 균분 상환10

현행과 같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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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 조 융자금의 상환9 ( ) 생략~ ( )① ②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③

다음 각호의 에1 해당될 때에는 상환

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생략1. ~ 4. ( )

생략( )④

제 조 융자금의 상환9 ( ) 현행과~ (① ②

같음)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현행과 같음1. ~ 4. ( )

현행과 같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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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1530

군산시 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2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31

군 산 시 장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농업 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농업인의,ㆍ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귀농 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귀농ㆍ

귀촌 희망자의 정착률 제고ㆍ

군산시 귀농 귀촌자 지원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 조( 2 )ㆍ❍

군산시 귀농 귀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제 조 제 조, ( 3 , 4 )ㆍ❍

귀농 귀촌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조 제 조 제 조( 6 , 7 , 8 )ㆍ❍

교육훈련지원 농업창업 자금 농지구입자금 주거지원 멘토지원, , , , ,➢

농기계 임대지원에 관한 사항등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귀촌자 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증가 및 농촌 활성화 기여

귀농 귀촌자에 대한 사후 관리 제 조 제 조( 9 , 10 )ㆍ❍

귀농 귀촌자 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타 목적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ㆍ➢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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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령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 4ㆍ

다 타 시 군 조례 익산시 고창군. , :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일까. 2009. 9. 21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년서를 군산시 참조 농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 : )

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 ( )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우 군산시 시청로 번지. : 573-703/ 8

군산시청 농정과 전화 팩스( : 063-450-4373, : 452-8167)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등. : , , ,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 담당자 김용곤.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450-4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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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 )․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1 ( ) · 4「 」

시 농업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

을 위하여 귀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농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1. “ ” · ( “ ” ) 3 1「 」

호가목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귀농자 란 타 지역에서 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2. “ ” 3

군산시 이하 시 라 한다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 “ ” )

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귀촌자 란 타 지역에서 년이상 거주한 자 로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3. “ ” 3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지원 이란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산시장 이 제공4. “ ” (․

하는 모든 행 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

농촌지역 이란 법 제 조 호에 따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5. “ ” 3 5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 ,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타 지역 이란 군산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6. “ ” .

도시지역 이란 법 제 조제 호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7. “ ” 3 5 .

농업에 종사하는 자 란 법 제 조제 호가목의 규정을 말한다8. “ ” 3 2 .

제 장 귀농귀촌자 지원 체계2 ․

제 조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3 ( )․ 귀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① ․

하기 위하여 군산시귀농귀촌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 운영 할 수 있( “ ” )․

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15 ,②

항만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 항만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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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위원2.

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명 이내. 2

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대표자 명 이내. 5

다 농업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명 이내. 2

라 기타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자 명 이. 3․

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년, 2④

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 항 의 규정. 3

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제 조 위원회의 기능4 ( )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심의1. ·․

귀농귀촌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2. ․

귀농귀촌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3. ․ ․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4.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5.

제 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5 (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

수 있다.

제 장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3 ․

제 조 사업의 지원6 ( )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

자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교육 훈련 지원1.

농업 창업 자금 지원2.

농지 구입 자금 지원3.

주거 지원4.

기타 농업관련 보조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5. ,

제 조 멘토지원7 ( )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농촌 지역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덕망있는 주․

민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 호 시 보 월327 2009. 8. 31( )

- 33 -

제 조 농기계 임대 지원8 ( )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을 임차 하ⓛ ․

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임대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귀촌자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② ․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장 보칙4

제 조 귀농귀촌자에 대한 사후관리9 ( )․ 시장은 귀농귀촌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

군산시보조금관리 조례 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 」

저히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②

출을 요구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10 ( )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귀농귀촌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1. ․

도로 사용한 때

지원을 받은 후 년 이내에 타지역 또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 전출 하거나 귀농자가2. 5 ( )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보조 목적 외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5.

6. 시장이 귀농귀촌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 조 시행규칙11 (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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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귀촌 사업신청서․

본인은 귀농귀촌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귀농귀촌 창업계획서 별지 호서식 부* 1. ( 2 ) 1․

주민등록 등본 부2. 1 .

기타증빙자료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사진등 해당 사업에 한함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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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창업계획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 작목( )

경종 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 한우 양돈 양계 등 으로 구분 기재( , , , ), ( , , )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벼 보 리 한우 젖소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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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조달 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자체자금

신규출자

외부차입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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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 준공 후( )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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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위 제 한 구 역〕
□ 제한구역 청색황색적색 등 표시: , ,

기준일자 지정일: '08. 5. 6( )□

제한내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1.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2.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3. ․ ․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4.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5.

의 설치 및 또는 적치

□ 위반시 벌칙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거33 년이하의징역1

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1

제한 행위 발생 연락처□

경자청 280-4858, 280-4900☏


